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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협회장, 인재근 의원과 감염관리실 내 임상병리사 배치에 대해 간담회 가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협회장은 지난 8월 28일,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인재근 국회의원실에서 인재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간담회를 가져 감염관리실 내 임상병리사 배치는 필수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인재근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지난 7월 음주 상태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의 면허취소와 징역형을 의무화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정책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간담에서는 실제 현장에서의 감염관리 실태와 함께 임상병리사, 간호사 등 직역을 떠나 진정한 국민건강을 위한 감염관리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심도 깊게 이루어졌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의료법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감염관리실에는 ①의사, ②간호사, ③감염관리에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각각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하지만 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임상병리사가 현장에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수가 등의 문제를 이유로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간호사를 지정해 둔 상황이다.
장인호 협회장은 “감염관리는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중소병원의 경우 간호사의 이직률이 높아 제대로 된 감염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임상병리사의 경우 이직률이 낮아 현장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함께 검사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감염관리 분야에서 최적의 인력”이라고 말했다. 보건의료노동조합에서 발표한 ‘2017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70.1%의 간호사가 최근 3개월간 이직을 고려한 것에 대비해 임상병리사는 39.7%만이 이직을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의원은 “감염관리 분야에서 임상병리사의 역할이 기대되며, 고령화로 인해 요양병원이 늘어나고 있지만 감염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임상병리사의 감염관리실 의무배치에 대해 지지하고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bookmark: _GoBack]한편 장인호 협회장은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앞으로도 협회와 6만여 임상병리사 회원은 2015년 메르스 사태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진정한 국민건강을 위한 감염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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